
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2041

발 의 년 월 일: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:이성배 의원(1명)
찬 성 자:강석주, 김경훈, 김동욱,

남궁역, 송경택, 이상욱,
이원형, 이종환, 최민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

있음. 특히 최근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로 16명이 사상자가

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

있는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

여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

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17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






